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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10. 15.(일) 12:00

10월 가뭄 예‧경보 발표
 - 향후 3개월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 - 전국 댐‧저수지 저수율 예년 수준 이상 유지

□ 정부는 10월 15일,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·경보를 

발표하였다.

□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6.4%(1468.7㎜)로, 기상가뭄 

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  < 최근 6개월(’23.4.5.~’23.10.4.)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>

구  분 전국
서울
경기

강원
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

전체 영서 영동

강수량(㎜) 1468.7 1218.1 1155.2 1106.7 1252.2 1505.7 1536.5 1668.8 1518.5 1332.6 1785.5 1445.3

평년비(%) 136.4 109.0 103.8 96.7 117.9 145.2 148.4 157.6 139.3 142.2 146.3 118.2

평년값(㎜) 1079.1 1117.4 1122.1 1151.9 1062.4 1037.3 1032.6 1061.0 1094.2 929.7 1218.7 1221.0

 ○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, 11월과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

많을 것으로 예상되어,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     * 평년비슷범위(㎜): (10월) 37.0∼64.3, (11월) 30.7∼55.1, (12월) 19.8∼28.6

□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4.2%로 평년(67.6%)의 124.6%로 높고, 

도별 평년 대비 저수율도 110.5%(강원) ~ 127.4%(충남)로 평년 수준 이상을 

유지하고 있다.

 < 전국 및 시도별 저수지 평균 저수율 현황(10.4. 기준) >

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

저수율
(%)

‘23.10.04. 84.2 85.6 86.2 91.8 88.3 84.5 76.7 87.4 84.3
‘23.09.04. 81.0 79.4 83.9 81.5 78.1 83.4 76.4 82.4 87.0

전월대비(%) ↑3.2 ↑6.2 ↑2.3 ↑10.3 ↑10.2 ↑1.1 ↑0.3 ↑5.0 ↓2.7
평년대비(%) 124.6 112.5 110.5 127.3 127.4 126.9 127.0 125.3 123.4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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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생활·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

각각 예년의 126%, 117% 수준이다.

 ○ 현재 모든 댐이 ‘정상’ 관리 중이며, 정부는 앞으로도 댐 수문현황을 

지속 모니터링하고, 추후 가뭄단계 신규 진입 시 ‘댐 용수공급 조정기준’에 

따라 체계적‧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.

< 전국 다목적댐 · 용수댐 저수량 현황(10.4. 기준) >

구 분
다목적댐

용수댐
전 체 한 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기타

저수량
(백만㎥)

‘23.10.04. 9,839 4,151 2,744 1,823 873 248 311

‘23.09.04. 9,301 3,953 2,555 1,712 860 221 303

전월대비(백만㎥) ↑538 ↑198 ↑189 ↑111 ↑13 ↑27 ↑8

예년대비(%) 126 116 146 121 133 118 117

 ○ 일부 도서·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

실시하고 있다.

< 표4 > 생활용수 비상급수 현황(10.3. 기준)

구 분 비상급수 현황 전월 대비

합  계  6개 시·군·구 38개소(4,344명) (추가) 4명

도서지역
 4개 시·군·구* 36개소(4,190명)
 * 인천 중구‧옹진군, 전남 진도군, 경남 통영시

-

산간지역
 2개 시·군·구* 2개소(154명)
 * 강원 홍천군, 경북 안동시

(추가) 강원 홍천군

□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

하면서 가뭄 예‧경보를 매월 발표하고,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

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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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가뭄 예·경보 발표문안 

10월 가뭄 예․경보 제 2023-10호

행정안전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기상청

2023년 10월 발표

■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(환경부)

10월 현재(10.4.기준) 1개월 전망(10.31.기준)

2개월 전망(11.30.기준) 3개월 전망(12.31.기준)

구 분 10월 현재 1개월 전망 2개월 전망 3개월 전망

관심
(약한가뭄)

- - - -

주의
(보통가뭄)

- - - -

경계
(심한가뭄)

- - - -

심각
(극심한가뭄)

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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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농업용수(논) 가뭄지도(농림축산식품부)

10월 현재(10.4.기준) 1개월 전망(10.31.기준)

2개월 전망(11.30.기준) 3개월 전망(12.31.기준)

구 분 10월 현재 1개월 전망 2개월 전망 3개월 전망

관심
(약한가뭄)

- - - -

주의
(보통가뭄)

- - - -

경계
(심한가뭄)

- - - -

심각
(극심한가뭄)

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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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농업용수(밭) 가뭄지도(농림축산식품부)

10월 현재(10.4.기준)

구 분 10월 현재

관심
(약한가뭄)

-

주의
(보통가뭄)

-

경계
(심한가뭄)

-

심각
(극심한가뭄)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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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상 가뭄지도(기상청)

10월 현재(10.4.기준) 1개월 전망(10.31.기준)

2개월 전망(11.30.기준) 3개월 전망(12.31.기준)

구 분 10월 현재 1개월 전망 2개월 전망 3개월 전망

관심
(약한가뭄)

- - - -

주의
(보통가뭄)

- - - -

경계
(심한가뭄)

- - - -

심각
(극심한가뭄)

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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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[참고자료 1]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

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

생

활

및

공

업

용

수

관 심
(약한가뭄)

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

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

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

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
∘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
∘주요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(환경부)

∘댐-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(환경부)

∘다목적･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(환경부)

주 의
(보통가뭄)

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

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 

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

∘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
∘용수수급상황실 운영(환경부)

∘비상 및 대체급수 시설․현황 점검(환경부)

∘댐-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(환경부)

∘다목적･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(환경부)

경 계 
(심한가뭄)

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

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

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

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

∘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
∘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･검토(행안부)

∘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(환경부)

∘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(환경부)

∘댐-보등의 연계운영․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(환경부)

∘다목적․용수댐 농업용수 감량(환경부)

∘필요시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 검토․시행(환경부)

심 각
(극심한가뭄)

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

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

∘필요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(행안부)

∘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･검토(행안부)

∘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(환경부)

∘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강화(환경부)

∘댐-보등의 연계운영․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(환경부)

∘다목적․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(환경부)

∘댐･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․공급(환경부)

∘하천수 취수 제한 검토․시행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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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

농

업

용

수

관 심
(약한가뭄)

∘ 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
70% 이하인 경우

∘ 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

분율이 60% 이하

∘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
∘강수량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(농식품부)

∘물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(농식품부)

∘물 절약 교육 및 홍보(농식품부)

주 의
(보통가뭄)

∘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
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율(11월~익년 

3월)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

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
∘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

분율이 45% 이하

∘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
∘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(농식품부)

∘유관기관별 장비 점검･정비, 가동준비(농식품부)

∘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(농식품부)

∘물 절약 교육 및 홍보(농식품부)

경 계 
(심한가뭄)

∘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
50% 이하인 경우

∘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

분율이 30% 이하

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
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
∘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
∘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･검토(행안부)

∘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(농식품부)

∘저수지 물 채우기, 용수로 직접 급수(농식품부)

∘관정개발･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(농식품부)

심 각
(극심한가뭄)

∘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
40% 이하인 경우

∘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

분율이 15% 이하

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
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
협의를 통해 결정

∘필요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(행안부)

∘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･검토(행안부)

∘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(농식품부)

∘저수지 물 채우기, 용수로 직접 급수(농식품부)

∘관정개발･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(농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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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[참고자료 2]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

구 분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

생

활

및

공

업

용

수

관 심
(약한가뭄)

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
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
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
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
∘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
주 의
(보통가뭄)

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
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 
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

∘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∘가정,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
(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, 샤워시간 줄이기 등)

경 계 
(심한가뭄)

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
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
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
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

∘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∘가정,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
(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, 샤워시간 줄이기 등)
∘절수용품 설치․사용하기
∘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

심 각
(극심한가뭄)

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
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

∘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∘가정,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
(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, 샤워시간 줄이기 등)
∘절수용품 설치․사용하기
∘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
∘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

동참하기(제한급수 등)

농

업

용

수

관 심
(약한가뭄)

∘ 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70% 이하인 경우∘ 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
분율이 60% 이하

∘논 물걸러대기,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
∘용배수로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
∘절수영농계획 수립 

주 의
(보통가뭄)

∘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율(11월~익년 

3월)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
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∘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

분율이 45% 이하

∘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(수로)이나 물을 퍼 
올릴 수 있는 장비(양수기), 호스 등 점검·정비
∘배수로･하천의 퇴수 양수
∘용수 절약
∘절수영농계획 실천

경 계 
(심한가뭄)

∘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50% 이하인 경우∘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
수분율이 30% 이하
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
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
∘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
∘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
되는 지역에서는 관정·우물 등 용수원 개발
∘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

심 각
(극심한가뭄)

∘[논] 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
40% 이하인 경우∘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
수분율이 15% 이하
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
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
협의를 통해 결정

∘경계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
∘지하수,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

끌어와 급수하기
∘모내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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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[참고자료 3] 가뭄 예･경보 기준

구 분 가뭄 예･경보 기준

관 심
(약한가뭄)

o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

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
o 농업용수 : [논]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% 이하인 경우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% 이하

o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1.0이하(평년대비 약 65%이하)로 기상

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
주 의
(보통가뭄)

o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·저수지

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
o 농업용수 [논]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% 이하, 비영농기 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

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

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% 이하

o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1.5이하(평년대비 약 55%이하)로 기상

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 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
경 계 
(심한가뭄)

o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

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,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

o 농업용수 : [논] 영농기 평년 저수율 50% 이하,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% 이하

o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2.0이하(평년대비 약 45%이하)로 기상

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
심 각
(극심한가뭄)

o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·저수지 

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

o 농업용수 : [논] 영농기 평년 저수율 40% 이하,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% 이하

o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2.0이하(평년대비 약 45%이하)가 20일 

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

할 수 있음


